
간행규정 

2017.04.30. 부분개정

2019.11.25. 부분개정

2022.04.30. 부분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『한국복식』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

제 2 조 (간행횟수) 『한국복식』은 매년 5월과 11월 말일에 총2회 간행한다. (2022.04.30. 

개정)

제 3 조 (논문투고)

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,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

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. 

②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표시해야 한다. 공동 저자일 경우, 제1저자와 구분해서 표기

해야 한다.(2019.11.25. 개정)

제 4 조 (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)

① 『한국복식』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

다. 

② 편집인은 본 박물관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그 자

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. (2017.4.30. 개정) 

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2017. 4. 30일 개정) 

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

의결한다.

⑤ 편집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

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 

제 5 조 (논문심사) 

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『한국복식』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 기타 심사에 

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. 

제 6 조 (지적소유권) 

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. 단, 저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. 

제 7 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칙〔2017. 4. 30〕



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〔2019. 11. 25〕

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
